
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(2025.09.26.) 신·구조문 대비표
조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

4조
개인정보 제3

자 제공

제4조. 개인정보 제3자 제공

1. '대표 홈페이지'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

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

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

습니다.

<후략>
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3.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
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
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
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
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
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5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
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7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8.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4조. 개인정보 제3자 제공

1. '대표 홈페이지'는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

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
<후략>
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3.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

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로서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
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
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
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5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
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7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8.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9.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

경우


